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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� 유� 장� 해� 의� 종� 류 지급율(%)

1.� 눈(眼)의� 장해

1)� 두� 눈이� 멀었을� 때�

2)� 한� 눈이� 멀었을� 때�

3)� 한� 눈의� 교정시력이� 0.02� 이하로� 된� 때�

4)� 한� 눈의� 교정시력이� 0.06� 이하로� 된� 때�

5)� 한� 눈의� 교정시력이� 0.1� 이하로� 된� 때�

6)� 한� 눈의� 교정시력이� 0.6� 이하로� 된� 때�

7)� 한� 눈의� 안구에� 뚜렷한� 조절기능장해나� 뚜렷한� 운동장해를� 남긴� 때

8)� 한� 눈의� 시야가� 좁아지거나(정상시야의� 60%이하)� 반맹증� 또는� 시야협착을� 남긴� 때

9)� 한� 눈의� 눈꺼풀에� 뚜렷한� 결손이� 남은� 때

10)� 한� 눈의� 눈꺼풀에� 뚜렷한� 운동장해를� 남긴� 때

100

60

34

26

20

5

10

5�

15

10

2.� 귀(耳)의� 장해

1)� 두� 귀의� 청력을� 완전히� 잃었을� 때�

2)� 한� 귀의� 청력을� 완전히� 잃었을� 때�

3)� 한� 귀의� 청력이� 귀에다� 대고� 말하지� 않고는� 큰� 소리를� 알아듣지� 못할� 때�

4)� 한� 귀의� 청력이� 50cm� 이상의� 거리에서는� 보통의� 말소리를� 알아듣지� 못할� 때

5)� 한� 귀의� 귓바퀴의� 대부분이� 결손된� 때

80

30

20

5

10

3.� 코(鼻)의� 장해

1)� 코의� 기능에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 20

4.� 씹거나� 말하는� 기능의� 장해�

1)� 씹거나� 말하는� 기능을� 완전히� 잃었을� 때�

2)� 씹거나� 말하는� 기능에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�

3)� 씹거나� 말하는� 기능에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�

4)� 이에� 14개� 이상의� 결손이� 생긴� 때�

5)� 이에� 7개� 이상의� 결손이� 생긴� 때�

6)� 이에� 5개� 이상의� 결손이� 생긴� 때

100

35

15

20

10

5

Ⅰ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[1998.07.1. ~ 2005.03.30.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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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� 외모(얼굴,� 머리,� 목)의� 추상장해�

1)� 외모에� 뚜렷한� 추상(흉한� 상처)을� 남긴� 때�

2)� 외모에� 추상(흉한� 상처)을� 남긴� 때

15

5�

6.� 등뼈의� 장해

1)� 등뼈에� 고도의� 기형이나� 고도의� 운동장해를� 남긴� 때

2)� 등뼈에� 중등도의� 운동장해를� 남긴� 때

3)� 등뼈에� 중등도의� 기형을� 남긴� 때

4)� 등뼈에� 경도의� 기형이나� 경도의� 운동장해를� 남긴� 때

5)� 어깨뼈나� 골반뼈에� 뚜렷한� 기형을� 남긴� 때

6)� 빗장뼈,� 가슴뼈,� 갈비뼈에� 뚜렷한� 기형을� 남긴� 때

7)� 고도의� 추간반탈출증

8)� 중등도의� 추간반탈출증

9)� 경도의� 추간반탈출증

40

30

20

10

15

10

20

15

10

7.� 팔� 또는� 다리의� 장해

1)� 두� 팔의� 손목� 이상이나� 두� 다리의� 발목� 이상을� 잃었을� 때

2)� 한� 팔의� 손목� 이상이나� 한� 다리의� 발목� 이상을� 잃었을� 때

3)� 두� 팔� 또는� 두� 다리의� 기능을� 완전히� 잃었을� 때

4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기능을� 완전히� 잃었을� 때

5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3� 대관절중� 2관절� 이상의� 기능을� 완전히� 잃었을� 때

6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3� 대관절중� 1� 관절의� 기능을� 완전히� 잃었을� 때

7)� 한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3� 대관절중� 2� 관절� 이상의� 기능에� 고도의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8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3� 대관절중� 1� 관절의� 기능에� 고도의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9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3� 대관절중� 2� 관절� 이상의� 기능에� 중등도의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10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3� 대관절중� 1� 관절의� 기능에� 중등도의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11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3대관절중� 2관절의� 기능에� 경도의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12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3대관절중� 1관절의� 기능에� 경도의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13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에� 가관절이� 남아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14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에� 가관절이� 남아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15)� 한� 팔� 또는� 한� 다리의� 뼈에� 기형을� 남긴� 때

16)� 한� 다리가� 5cm� 이상� 짧아진� 때

17)� 한� 다리가� 3cm� 이상� 짧아진� 때

18)� 한� 다리가� 1cm� 이상� 짧아진� 때

100

60

100

50

50

30

40

20

20

10

10

5

40

30

10

34

20

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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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� 손가락의� 장해

1)� 두� 손의� 손가락을� 모두� 잃었을� 때

2)� 한� 손의� 5� 개� 손가락을� 모두� 잃었을� 때

3)� 한� 손의� 첫째손가락의� 손가락관절보다� 윗쪽에서� 잃었을� 때

4)� 한� 손의� 첫째손가락� 이외의� 손가락을� 둘째마디관절보다� 윗쪽에서� 잃었을� 때(1� 손가락마

다)

5)� 한� 손의� 5개� 손가락� 모두에� 손가락뼈의� 일부를� 잃었거나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6)� 한� 손의� 첫째손가락의� 손가락뼈의� 일부를� 잃었거나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7)� 한� 손의� 첫째손가락� 이외의� 손가락에� 손가락뼈의� 일부를� 잃었거나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

때(1� 손가락마다)

100

52

20

8

30

10

5�

9.� 발(가락)의� 장해

1)� 한� 발의� 리스프링관절� 이상을� 잃었을� 때

2)� 한� 발의� 5� 개� 발가락을� 모두� 잃었을� 때

3)� 한� 발의� 첫째발가락의� 발가락관절보다� 윗쪽에서� 잃었을� 때

4)� 한� 발의� 첫째발가락� 이외의� 발가락을� 둘째마디관절� 보다� 윗쪽에서� 잃었을� 때(1� 발가락마

다)

5)� 한� 발의� 5� 개� 발가락� 모두에� 발가락뼈의� 일부를� 잃었거나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6)� 한� 발의� 첫째발가락의� 발가락뼈의� 일부를� 잃었거나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7)� 한� 발의� 첫째발가락� 이외의� 발가락에� 발가락뼈의� 일부를� 잃었거나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

때(1� 발가락마다)

42

30

10

5

20�

8

3�

10� 흉ㆍ복부장기의� 장해

1)� 흉ㆍ복부장기의� 기능에� 극심한� 장해가� 남아� 평생토록� 항상� 곁에서� 돌봄을� 요하는� 때

2)� 흉ㆍ복부장기의� 기능에� 심한� 장해가� 남아� 평생토록� 수시로� 곁에서� 돌봄을� 요하는� 때

3)� 흉ㆍ복부장기의� 기능에� 중등도의� 장해가� 남아� 일상생활의� 기본동작에� 제한을� � 받게된� 때

4)� 흉ㆍ복부장기의� 기능에� 장해가� 남아� 일상생활의� 기본동작에� 제한을� 받게된� 때

5)� 흉ㆍ복부장기의� 기능에� 장해가� 남았을� 때

6)� 양쪽� 고환� 또는� 양쪽� 난소를� 잃었을� 때

7)� 비장� 또는� 한쪽� 콩팥을� 잃었을� 때

8)� 생식기에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100

75

50

25

10

42

34

26�

11.� 정신ㆍ신경계통의� 장해

1)� 정신ㆍ신경계통의� 기능에� 극심한� 장해가� 남아� 혼자서는� 생명유지를� 위한� 기본동작ㆍ기능

을� 전혀� 할� 수� 없어� 항상� 개호를� 요하거나� 지속적인� 감금상태에서� 생활해야� 할� 때

2)� 사지,� 반신� 또는� 하반신이� 완전� 마비된� 때

100

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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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� 정신ㆍ신경계통의� 기능에� 심한� 장해가� 남아� 혼자서는� 생명유지를� 위한� 기본동작ㆍ기능에�

상당한� 제한이� 있거나� 감금상태에서� 생활할� 정도는� 아니나� 자해나� 타해의� 위험성이� 지속적

으로� 있어서� 부분적인� 개호� 내지는� 감시를� 요할� 때

4)� 정신ㆍ신경계통의� 기능에� 중등도의� 장해가� 남아� 일상생활의� 기본동작� 및� 기능에� 상당한�

지장을� 초래한� 때

5)� 정신ㆍ신경계통의� 기능에� 경도-중등도의� 장해가� 남아� 일상생활의� 기본적인� 동작� 혹은� 기

능은� 할� 수� 있으나� 고등� 정신기능� 혹은� 정교한� 작업을� 하는데는� 상당한� 지장이� 있게� 된� 때

6)� 정신ㆍ신경계통의� 기능에� 경도의� 장해가� 남아� 통상적인� 생활은� 할� 수� 있으나� 고등정신기

능� 혹은� 정교한� 작업을� 하는데� 다소의� 지장이� 있게� 된� 때

75

50

25

10�

㈜

1.� 위� 후유장해의� 종류� 및� 지급률에� 관한� 세부사항은� 약관의� 내용과� 다르게� 해석되지� 않는� 한� 「상해보험�

후유장해� 산정기준」에� 따릅니다.

2.� 이� 보험의� 후유장해� 지급률은� 산재보험� 및� 자동차보험� 등� 타� 보험에서� 적용하는� 후유장해� 지급률과는�

무관하게� 적용됩니다.

3.� 각� 관절운동의� 정상각도� 및� 측정방법은� 미국의학협회(A.M.A)의� 「영구적� 신체장해� 평가지침」의� 규정에�

따릅니다.

4.� 지급률：사망.� 후유장해� 보험가입금액에� 대한� %임

�[� 용어풀이� ]

1.� 귓바퀴의� 대부분의� 결손

귓바퀴의� 연골부의� 1/2이상� 결손된� 경우

2.� 이의� 결손

치아의� 상실� 또는� 치아의� 신경이� 죽었거나� 1/3이상� 파절된� 경우

3.� 외모의� 뚜렷한� 추상

추상장해란� 성형수술� 후에도� 영구히� 남게� 되는� 상태의� 추상을� 말합니다.

1)� 얼굴

①� 손바닥� 반� 크기� 이상의� 추상

②� 길이� 10㎝� 이상의� 추상� 반흔

③� 직경� 5㎝� 이상의� 조직함몰

2)� 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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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� 손바닥� 크기� 이상의� 반흔� 및� 모발결손

②� 두개골의� 손바닥� 크기� 이상의� 손상� 및� 결손

3)� 목

손바닥� 크기� 이상의� 추상

4.� 외모의� 추상

1)� 얼굴

①� 손바닥� 1/4� 크기� 이상의� 추상

②� 길이� 5㎝� 이상의� 추상� 반흔

③� 직경� 2㎝� 이상의� 조직� 함몰

2)� 머리

①� 손바닥� 1/2� 크기� 이상의� 반흔� 및� 모발결손

②� 두� 개골의� 손바닥� 1/2� 크기� 이상의� 손상� 및� 결손

3)� 목

손바닥� 1/2� 크기� 이상의� 추상

5.� 등뼈의� 장해

등뼈의� 장해는� 사고와� 인과관계가� 있는� 부분만� 보상합니다.

1)� 고도의� 기형

척추의� 골절� 또는� 탈구� 등으로� 인하여� 35°이상의� 전만증� 또는� 20°이상� 측만변형된� 경우

2)� 중고도의� 기형

골절� 또는� 탈구� 등으로� 인하여� 15°이상의� 전만증� 또는� 10°이상� 측만변형된� 경우

3)� 경도의� 기형

1개� 이상의� 척추의� 골절로� 인한� 경도의� 전만증� 또는� 측만변형된� 경우

4)� 고도의� 운동장해

척추체에� 2분절� 이상의� 척추고정술을� 시행하고� 척추운동범위가� 정상범위의� 1/4이하로� 제한된� 때

5)� 중등도의� 운동장해

①� 척추체에� 2분절� 이상의� 척추고정술을� 시행하고� 척추운동범위가� 정상범위의� 1/2이하로� 제한된� 때

②� 두� 개골과� 상위경추(제1,� 2경추)간의� 뚜렷한� 이상전위가� 있을� 때

6)� 경도의� 운동장해

척추체에� 골절� 등으로� 척추운동범위가� 정상범위의� 3/4� 이하로� 제한된� 때

7)� 고도의� 추간반탈출증

추간반을� 2마디� 이상� 수술� 또는� 하나의� 추간반에� 2번� 이상� 수술로� 고도의� 신경증상이� 남은� 경우

8)� 중등도의� 추간반탈출증

추간반을� 1마디� 수술로� 신경증상이� 뚜렷하고� 척추신경근의� 불완전� 마비가� 인정되는� 경우

9)� 경도의� 추간반탈출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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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적으로� 추간반� 병변이� 확인되고� 하지방사통� 또는� 감각� 이상이� 있는� 경우

6.� 팔,� 다리의� 1관절기능� 장해

1)� 기능을� 완전히� 잃었을� 때

완전강직� 또는� 인공관절이나� 인공골두를� 삽입한� 경우

2)� 고도의� 장해

관절운동범위가� 정상범위의� 1/4� 이하로� 제한된� 경우� 또는� 객관적� 검사상� 15㎜� 이상의� 동요관절이� 있는� 경

우

3)� 중등도의� 장해

관절운동범위가� 정상범위의� 1/2� 이하로� 제한된� 경우� 또는� 객관적� 검사상� 10㎜� 이상의� 동요관절이� 있는� 경

우

4)� 경도의� 장해

관절운동범위가� 정상범위의� 3/4� 이하로� 제한된� 경우� 또는� 객관적� 검사상� 5㎜� 이상의� 동요관절이� 있는� 경

우

7.� 손ㆍ발가락뼈의� 일부를� 잃었을� 때

첫째� 손ㆍ발가락의� 지관절,� 다른� 네� 손ㆍ발가락의� 제2지관절로� 부터� 상부� 즉,� 심장에� 가까운� 쪽에서� 손ㆍ발

가락� 뼈를� 잃은� 경우

8.� 손ㆍ발가락에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1)� 첫째� 손ㆍ발가락의� 지관절,� 다른� 네� 손ㆍ발가락의� 제2지관절로� 부터� 하부� 즉,� 선단에서� 손ㆍ발가락� 뼈를�

잃은� 경우

2)� 손ㆍ발가락의� 관절운동범위(첫째� 손ㆍ발가락� 이외의� 손ㆍ발가락은� 제1,� 제2지관절의� 굴신운동범위의� 합

산)가� 정상범위의� 1/2� 이하가� 되었을� 때

9.� 흉ㆍ복부장기의� 장해

1)� 기능에� 극심한� 장해가� 남아� 평생토록� 항상� 곁에서� 돌봄을� 요하는� 때

침상을� 벗어나지� 못하는� 정도로� 생명유지를� 위한� 일상생활의� 기본동작을� 전적으로� 타인의� 돌봄에� 의존하는�

것

2)� 기능에� 심한� 장해가� 남아� 평생토록� 수시로� 곁에서� 돌봄을� 요하는� 때

타인의� 돌봄을� 받아� 식사,� 배뇨� 및� 배변,� 근거리� 내의� 보행� 등� 단시간� 침상을� 떠나는� 것이� 가능한� 경우

3)� 기능에� 중등도의� 장해가� 남아� 일상생활의� 기본동작에� 제한을� 받게� 된� 때

일상생활의� 기본동작� 중� 이동동작� 제한으로� 이동시� 타인의� 돌봄이나� 보조수단(휠체어� 등)이� 필요한� 경우

4)� 기능에� 장해가� 남아� 일상생활의� 기본동작에� 제한을� 받게� 된� 때

일상생활의� 기본동작� 중� 하나� 이상에� 제한은� 있으나� 타인의� 돌봄이� 필요하지� 않은� 때

5)� 기능에� 장해가� 남은�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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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복부� 장기의� 기능장해가� 명확하여� 노동에� 지장이� 있는� 때

6)� 생식기에� 뚜렷한� 장해를� 남긴� 때

음경의� 1/2� 이상� 상실,� 자궁전적출술,� 흉터로� 인한� 질구의� 협착� 등으로� 성교� 불가능인� 때

7)� 일상생활의� 기본동작

①� 이동동작�

②� 음식물� 섭취동작

③� 옷입고� 벗기� 동작

④� 대소변의� 배설� 후� 뒷처리

⑤� 목욕� 및� 세면

10.� 사지,� 반신� 또는� 하반신이� 완전마비된� 때

1)� 사지의� 완전마비

사지기능의� 전폐

2)� 반신의� 완전마비

동측(同側)의� 상하지의� 운동마비,� 즉� 같은� 쪽의� 1하지와� 1상지의� 기능� 전폐

3)� 하반신의� 완전마비

양측� 하지기능� 전폐,� 방광기능� 전폐,� 직장조절불능,� 성기능� 등이� 모두� 전폐된� 경우


